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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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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재정기록으로서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획이며, 예산편성은 정

책방향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에 관한 계획을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방행

재정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걸맞는 예산분류가 아닌 중앙

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한 재정기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은 분

야 하위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등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분류체계를 그대로 준

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예산도 부문까지만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비중 있게 추진하거나 또는 취

약한 사업의 유형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관심 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사

업의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 여성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방자

치단체별 예산규모나 수준 등에 대해 파악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파

악하려면 또 다른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분야-부문 하위 단계 예산구조의 변경을 통해 세부사업단위에서 

흩어져 있던 예산의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능별 예산서에서 분야와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

준을 적용하고 정책사업 이하 단계의 경우 자치단체의 정책목적 달성과 지역적 특



수성을 가미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러나 단위사업 단계의 자율적 편성으로 인해 분야-부문-정책사업과 하부의 단위사

업 간에 인과관계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위사업 단위에서 일치

된 예산 편성 안을 제시한다. 즉,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의 개선 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분야, 부문은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고 정책사업명은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감안 자율성 보장하고 단위사업 단계에서 과거 항 및 세항 항목을 참고하

여 재분류한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을 수행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사업명을 중앙정부의 단위사업명과 일치하여 분류하

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단위사업 분류 개선 안을 사용하여 사회복지분

야 단위사업을 재구조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을 손쉽게 추출해 내고 나아가 연도 간 사업 간 비교도 수월해지는 효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단위사업명에 대해 중앙정

부의 단위사업과 일치하여 예산을 분류하는 방안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기능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모쪼록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다양한 정

보제공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성실히 연구에 임해준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표

한다. 

2018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우리나라 예산기능의 분류 및 그 체계는 1970년대 이후 사회, 경제, 행정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는 해당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예

산서가 정책에 관한 재정기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 분류 체계가 중앙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중앙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등의 부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및 e-호조 기록

도 부문까지만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

책의 방향, 비중 있게 추진하는 사업유형,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노인, 보육, 장애인 등 사회복지 세부분야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즉, 위와 같이 편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정책의 예산편

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업계획별 분류를 통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

위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각 자치단체

의 예산서 내에서 자치단체별 예산구조화 기법의 차이로 사업명을 통한 통계산출이 

불가한 구조를 갖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관련 사무의 세부적 관리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거 품목별 예산분류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육지원 등과 같은 사회복지관련 사무가 세항 단위로 관리되어 지방자치단체 유형

별로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손쉽게 산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예

측까지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행 예산분류체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문 이하의 단위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관성이 없게 구조화되



면서 각종 자료의 산출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셋째,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재정환경을 예산분류체계가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일례로 2014년 여성발전 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

경되었으나 이러한 정책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분야가 아직도 보육･가족 및 여성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부문에 있어서도 여성 및 보육･복지 증진으로 되어 있는 등 변화한 정책환

경이 예산분류체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3년

이 되어감에 따라 중앙의 기능과 지방의 기능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그 예산규모는 점증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을 표현하는 언

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서의 경우 중앙과의 일관성만을 추구하다보니 지방의 사회

복지 계획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관리도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앙과 지방의 최대 관심 정책 중의 하나인 일자리사업의 경우도 노인 일자

리와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예산규모나 수준 등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고 이를 파악하려면 별도의 인력, 시간, 노력을 들여야만 가능한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부문 하위 단계 예산구조의 조정을 통해 노인일

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서비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교육지원과 같이 기존에는 노인･청소년으로만 관리되어 세부사업 단

위에서 흩어져 있던 예산의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사업명으로 흩어져 있던 세부사업들을 중요 사안별로 묶일 수 있도록 하여 지

자체 내부통계나 자료 관리, 이전 년도와의 비교분석 후 향후 관련사업의 정책방향

을 설정하는 등의 기초자료로서 예산서가 쓰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지방교부세 수요산정시 매년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별도로 산출하는 작업을 

최소화시키고 지자체간에도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는 예산서의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을 명기한 재정기록이자 수입

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획이며, 지자체의 정책이념과 사업계획의 구체화 된 내용

을 예산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능별 예산서에서 분야와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

준을 적용하고 정책사업 이하 단계의 경우 자치단체의 정책목적 달성과 지역적 특

수성을 가미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러나 단위사업 단계의 자율적 편성으로 인해 분야-부문-정책사업과 하위의 단위사

업 간에 인과관계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위사업 단위에서 일치

된 예산 편성 안을 제시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의 개선 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현재

의 사회복지 사업 예산의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적 기존의 분야, 부문은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한다. 정책사업명은 자치단체별 특

수성을 감안 자율성 보장하고 단위사업을 과거 항 및 세항 항목을 참고하여 재분류

한다. 다시 말하면,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는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구분하되 각 

자치단체별로 단위사업명은 상이하지만 정책사업명을 전 자치단체 일치시 관련 통

계자료 산출이 가능하게 된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지

방자치단체의 단위사업명을 중앙정부의 단위사업명과 일치하여 분류하는 방안을 고

려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단위사업명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사업명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방안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단위사업명을 준용하되 지방자

치단체의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 분류체계는 가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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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예산의 개념은 조직체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여러 수

단을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현대적 의미에서의 예산에 대해 영국의 Collins 경

제학 사전은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계획된 세입과 세출을 명기한 재정기록

(financial statement)” (Christopher Pass and Bryans Lowes, 1993)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공공부문의 예산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획이며, 그 실질적 내

용은 예산연도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념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박영희･김종희, 2015).

우리나라 예산기능의 분류 및 그 체계는 1970년대 이후 사회, 경제, 행정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는 해당 지자체의 수

입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획을 담아내지 못하고 정책에 관한 재정기록도 될 수 없는 

구조로서, 중앙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능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를 살펴보면 080 사회복지 분야 아래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

지원, 083 (공적연금),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서와 e-호조 기록도 이 단계까

지만 편성되어 관리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 방향, 비중 있게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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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노인, 보육, 장애인 등 세부분야에 대해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이 편성되는 사회복지관련 사무의 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업계획별 분류를 통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위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각 

자치단체의 예산서 내에서 자치단체별 예산구조화 기법의 차이로 사업명을 통한 통

계산출이 불가한 구조를 갖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관련 사무의 세부적 관리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거 품목별 예산분류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육지원 등과 같은 사회복지관련 사무가 세항 단위로 관리되어 지방자치단체 유형

별로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손쉽게 산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예

측까지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재 예산분류체계는 2008년도에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문 이하의 단위사업이 일관성이 없게 구조화되면서 

각종 자료의 산출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셋째,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환경을 예산분류체계가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일례로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

경되었으나 이러한 정책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에는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

다. 대표적 예로 사회복지예산의 부문이 아직도 보육･가족 및 여성으로 유지되고 있

어 변화한 정책환경이 예산분류체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3년이 되어감에 따라 중앙의 기능과 지방의 기

능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그 예산규모는 점증하

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서의 경우 중앙과의 

일관성만을 추구하다보니 지방의 사회복지 계획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관리도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앙과 지방의 최대 관심 정책 중의 하나인 일자리사업의 경우도 노인 일자

리와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예산규모나 수준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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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힘들고 이를 파악하려면 별도의 인력, 시간, 노력을 들여야만 가능한 상황

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의 사회복지 계획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관리의 수

단으로 활용가능토록 예산분류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연구의 배경이 

있다. 

중앙정부의 주요 사회보장사업은 건강보험, 공적연금이 사회보장예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지방의 주요 사회복지사업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영유아보

육, 장애인 예산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그 중요도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서 

지방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즉, 지방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50%를 넘

어서는 자치구를 제외하더라도 전국 평균 25%를 선회하고 있고 그 중 기초생활보

장,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예산, 이 세가지 사업만이 사회복지예산의 6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의 세 가지 사업은 전체 지방예산의 15% 이상을 점유하

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산분류체계는 중앙의 것을 준용함에 따라 지방단위

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노인예산과 청소년, 아동예산이 묶여있고 여성과 가족

예산이 묶여 있는 등 이들 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외에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예산이 분리되어 편성되지 못하여 이 사업들을 계획하

고 관리하는 데에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 단위에

서는 물론이고 이들을 연구하고 있는 사회복지 및 예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선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부문 하위 단계 예산구조의 조정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서비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 청소년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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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지원과 같이 기존에는 노인･청소년으로만 관리되어 세부사업 단위에서 

흩어져 있던 예산의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사

업명으로 흩어져 있던 세부사업들을 중요 사안별로 묶일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내

부통계나 자료 관리, 이전 년도와의 비교분석 후 향후 관련사업의 정책방향을 설정

하는 등의 기초자료로서 예산서가 쓰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지방교

부세 수요산정시 매년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별도로 산출하는 작업을 최소

화시키고 지자체간에도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예

산서의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을 명기한 재정기록이자 수입과 지

출에 관한 예정적 계획이며, 지자체의 정책이념과 사업계획의 구체화 된 내용을 예

산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 특히 사회복지기능의 

배분과 이러한 기능들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및 그 분류체계에 대해 이론과 실제를 

검토한 후 국제기구 및 주요 외국의 사례와 비교분석할 것이다. 또한 기능과 환경면

에서 중앙과 점증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

서 원활히 계획한 후 집행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단기적 개선방안과 장기적 개

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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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핵심 분석 대상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예산분류체계이다. 

시간적 범위로는 사회보장법이 전면 개정된 2004년 이후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 예산분류체계 측면에서는 용어와 포함범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관련 예산분류체계가 1970년도부터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부터의 예산분류체계를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로서는 중앙정부인 국가예산과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계층별, 유형별로 사례를 선택하

여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류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은 사회복지관련 사업

과 관련된 예산영역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운영지침을 중심

으로 그 내용을 분석한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운영지침은 중앙정부인 국가예산

과 마찬가지로 기능별, 성질별, 품목별 예산분류 방식 및 성과주의예산의 확산을 위

한 사업별예산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예산의 분류실태를 검토한다. 

국제기준 및 해외주요국의 사례검토는 OECD의 SCOX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사회복지지출통계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UN의 정부기능 분류 방식 및 

IMF GFS(경제기능별 분류) 검토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예산이 어떠한 형태

로 분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외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주요국의 

예산분류체계 및 사회복지관련 사업에 대한 분류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시사

점을 추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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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관련 예산분류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사업별 예산

제도의 도입･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달리 편성되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실증사례분석, 인터뷰 조사 등을 이용한다. 이 중 문헌 및 

사례검토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사회복지관련 예산분류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쟁점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사례검토는 사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예

산분류방식을 조사･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예산분류체계의 쟁점사항

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실무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터

뷰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실무자에 대한 조사표 조사와 사례분석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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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개념은 예산을 바라보는 차원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유훈 외, 

2012). 예산을 정치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타협의 산물’ ‘투쟁의 결과’ ‘갈등의 조정

결과’ ‘예산권력 게임의 산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된다(원구환, 2012). 반면

에 경제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예산은 ‘경제운영의 수단’ ‘효율적 자원분배’ 등과 같

은 용어로서 정의된다(원구환, 2012).

실질적 의미에서 예산은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을 말

한다. 결산이 사후에 있어서의 수지의 집게인데 대하여 예산은 사전에 예상되는 경

비 및 수입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원구환, 2012). 예산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

적 계산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가계의 수지의 예정적 계산과는 다르다(원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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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예산에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소위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회계연도 간의 수입을 

세입이라 하며, 지출을 세출이라 한다. 이에 회계연도에 있어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이 예산이다.

형식적 의미에서 예산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회계연도 간의 재정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성립된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일단 성립한 예산은 정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예산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각각 다르다. 대표적

인 학자로는 Neumakr와 Shick가 있다. 

Neumark은 예산의 기능을 1) 기계적 균형의 표시인 재정 정책적 기능, 2) 입법부

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적 기능, 3) 강제력을 지닌 제도로서의 법적 기능, 4) 낭비나 

불합리를 억제하는 재무 통제적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유훈 외, 2012). 

반면에 Shick는 예산제도의 발달과 관련하여 예산의 기능을 1) 통제적 기능, 2) 

관리적 기능, 3) 계획적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Shick에 따르면 어떠한 예산 분류

이든지 예산은 위의 세 가지 기능적 측면을 함께 지니나 예산 분류의 특성에 따라 

셋 중 어느 하나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통제지향의 예산분류의 

대표적인 품목별예산제도 아래에서는 예산의 통제적 기능이 중시되며, 관리지향 예

산분류의 대표적인 예인 성과주의예산제도에 있어서는 예산의 관리적 기능이 강조

되며, 계획지향의 예산분류인 계획예산제도에 있어서는 예산의 계획기능이 부각되

고 있다는 것이다(Shick,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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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학자의 예산기능에 대한 분류 이외에 1) 국민이 그 대표기관을 통하여 정부

의 행동을 규제 감독하는 입헌적 기능, 2) 정부 각 기관에 소정의 활동을 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며, 3) 절약과 능률을 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행정관리기능, 4) 재

정의 경기정책적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경제정책적 기능 등을 예산의 기능으로 주장

하는 사람들도 있다(유훈 외, 2012).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의 기능은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능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산의 정치적 기능은 다음의 몇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산제도는 의회제도와 병행하여 발달한 제도이며,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발달한 제도이다. 즉, 예산은 국민이 대표기관인 입법부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하

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들어 관리 지향적, 계획 지향적 예산분류가 발전

함에 따라 예산의 통제적 기능이 약화되기 하였으나 아직도 예산의 중요한 기능이

라 할 수 있다(원구환, 2012).

Harold Smith에 따르면 예산은 ‘의회나 행정부를 통하여 그들이 주장을 내세우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제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Smith, 1945). 또한 Wildavsky

는 대통령, 정당, 국회의원, 행정가, 이익집단 및 이해관계자는 시민들이 서로 자기

들의 주장과 선호가 예산에 반영되기를 원하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주장과 

승리, 패배, 타협, 협상, 합의, 갈등이 전부 다 예산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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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avsky, 1964).

A.E. Buck는 예산을 정치적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였다(Buck, 1934). 다시 말하

면, 예산은 정당들이 그들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유

훈 외, 2012).

학자들에 의하면 예산은 정책실현의 수단이면서 정책형성을 보완하고 구체화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그 실현 가능성이 적으며, 정

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편성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유훈 외, 2012).

예산은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에 대한 재정권 부여의 형식이다. 물론 영국이나 미

국의 경우처럼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성립되기도 하며,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예산안이라는 형식으로 의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에 대한 재

정권 부여라는 형식은 다르지 아니하다.

예산의 법적효력은 세입과 세출 간에 다르다. 세출예산의 경우 정부는 예산금액

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그 금액이란 구체적으로 각 항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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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항 이외에 새로운 금액을 지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항의 금액은 그 항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유훈 외, 

2012). 

세출예산의 법적 효력은 항의 금액까지는 지출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이것이 반드시 정해진 금액을 모두 지출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출 중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출을 함에 

있어서도 최소의 경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세출예산과 달리 세입예산은 세입의 추계에 지나지 않는다. 예산회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조세 및 기타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따

라서 실제의 세입이 예산을 초과해도 무방하며 세입예산에 미달해도 무관하다(유훈 

외, 2012)

예산을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권 부여라고 했을 때 세출에 대한 권한 부여

가 중요하다. 그러나 세출을 위해서 반드시 재원이 있어야 함을 감안하면 세입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예산회계법은 세입과 세출이 함께 계상되도록 하고 있다.

Musgrave에 따르면 예산은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 등의 경제적 기능을 수

행한다(Musgrave, 1989). 여기에 경제성장촉진기능이 추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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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grave는 예산의 경제적 기능 중 자원배분기능을 제일 먼저 들고 있다.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non-rival consumption)과 비배제성(non-exclusion)의 성격을 띄는 국

방･치안 등과 같은 공공재(public goods)의 수요･공급은 시장에 맡길 수 없으며 정부

가 예산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예산은 정

부의 자원배분 조정 기능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산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자원배분기기능 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들 수 있

다. 예산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누진소득세, 상속세 등의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이외에 오늘날 중요한 예산의 기능 중 하나는 경

제안정기능 즉, 정부의 국민경제에 대한 균형인자의 역할이다. 정부의 세입활동은 

민간의 경제활동이나 소득에 대하여 현저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세출 또한 민간

의 경제활동의 종류, 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산은 단순한 행정운영계획 이상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나

라의 예산은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느 나라든 예산을 재정정

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본형성을 위한 예산의 직접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청되며 이를 예산의 경제

성장촉진기능이라 칭하는 학자들이 많다(유훈 외, 2012). 실제로 개발도상국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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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산의 급격한 경기변동 방지 기능은 중요하며,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예산의 경제성장촉진기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유훈 외, 2012).  

예산의 행정적 기능은 Allen Schick가 주장한 예산의 통제･관리･계획 기능을 말한다. 

국민이 입법부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 예산이며 이러한 예산의 통제

적 기능은 전통적으로 주요한 예산의 기능이다. 오늘날에 와서 예산의 통제적 기능

은 다소 완화된 측면이 강하나 여전히 예산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을 통하여 매년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중앙예산기관이 각 부처의 업무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검토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각 부처의 사업계획, 행정계획, 관리계획 등은 중앙예산기관의 관리 

하에 있게 된다. 

예산은 회계연도 내의 재정계획을 말한다. 즉, 예산은 계획적 요소를 포함하며 계

획기능을 수행한다. 예산은 그 자체로 계획기능을 수행하고 계획적 요소를 지닌다.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그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국가계획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은 국가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며 국가목표의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모든 예산분류 유형에서 예산은 계획적 기능을 수행하나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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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관점에서 PPBS(계획예산제도)에서의 예산의 계획적 기능은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예산은 세입예산･세출예산 모두 단일 금액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용도

에 따라 각기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다(기획재정부, 2003). 예산분류란 이러한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원구환, 

2012; 기획재정부, 2003). 

다시 말하면, 예산분류는 예산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누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이에 예산정보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예산분류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예산분류에 의한 예산정보의 용도 및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첫째, 재

정정책 담당자가 재정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해 작성하며(원구환, 2012), 둘

째,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셋째, 예산집행기관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넷

째, 일반국민이 정부의 재정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작성한다(원구환, 2012). 

위와 같은 네 가지 용도를 위해 예산분류 방식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예산의 분

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예산분류 방식 및 과정은 예산운영에 중립적이지 아니하

다(기획재정부, 2003). 다시 말하면, 품목별 예산분류는 정부의 구입물품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서비스 수준에 관한 정책이슈와 무관한 방식으로 지출유형을 변경하

도록 사고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기획재정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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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산분류 방식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따라 다르고, 하나의 분류 방식 

또한 나라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된다 (유훈 외, 2012). 현재 일

반적으로 예산의 분류는 기능별 분류, 조직별 분류, 품목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 

등이 이용되고 있다(원구환, 2012).  

  

품목별 분류(classification by objects)란 예산을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는 방법

을 말한다(원구환, 2012). 지출대상(품목)이란 예산과목의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

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의 투입요소를 의미한다(유훈 외, 2012). 우리나라 국가예

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성질별 분류라 칭하고 있다.

품목별 분류는 지출대상별로 사용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예산집행자인 관료의 

재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통제 지향적 예산분류 유형이다. 품목별 분류는 의회의 행

정부에 대한 재정 통제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등장한 예산분류 유

형으로 가장 오래된 유형이며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는 전통적인 예산분류 방식이

다(유훈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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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류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예산분류방식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

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예산분류방식에 있어서 여러 차례 개혁을 거친 미국에서도 

현존하는 분류 유형이다. 이는 품목별 분류 유형이 새로운 예산분류 유형과 결합하

여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예산분류 방식이면서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는 예산분류 

유형인 품목별 예산분류는 다음과 같은 장점 및 단점을 지닌다.

품목별 예산분류의 장점은 첫째, 회계책임과 예산통제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둘

째, 지출대상과 지출금액이 명확하여 집행자의 재량 제한을 통해 예산 남용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품목별 예산분류는 다음과 같은 단점 또한 지닌다. 첫째, 지출대상별로 예

산을 분류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예산을 지출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는 점이다. 둘째, 명확한 지출대상 및 금액으로 인하여 예산 집행 상 신축성이 저하

되는 단점이 있다. 셋째, 정부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다.

우리나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품목별 예산분류의 경우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로 구성된다(기획재정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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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질별 분류(economic character classification)란 예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예산을 경제적 성격에 의해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유훈 외, 

2012). 정부의 재정활동이 거시경제지표인 고용(실업), 물가(통화량), 국제수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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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 분류 방식이다(유훈 외, 2012).

경제성질별 분류에서는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한다. 이는 경상적 

수입･지출과 자본적 수입･지출 간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용 및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원구환, 2012). 경제성질별 분류에서는 예산을 국민소득을 구성하

는 소비, 투자, 저축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국민소득계정과 연계하여 예산

을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예산을 경제성질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통합예산을 경상수

지(경상수입/지출), 자본수지(자본수입/지출), 융자 및 지출(융자회수/지출), 수지차이, 

보전수지(보전재원 내역)으로 분류한다(기획재정부, 2003)

경제성질별 예산 분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정부의 예산이 국민경제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 거래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 수립에 용이하며, 다섯째, 국가 간 

예산경비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경제성질별 분류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경제성질별 예산 분류

가 그 자체로 경제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예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일부분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소득의 배분이나 산업부문별 

분석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며, 넷째, 정책결정을 담당하

는 고위공무원에게는 유용한 예산분류 유형이지만 일선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유용하지 못한 예산분류 유형이다. 다섯째, 경제성질별 예산

분류는 독자적인 예산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분류 

유형과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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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by function)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유훈 외, 2012). 정부의 활동영역별 예산 배분 현황을 보여

주는 예산분류 유형으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주는데 적합하며 세출예산에

만 해당하는 예산 분류 유형이다(유훈 외, 2012).

기능별 분류는 정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정책의 수립을 쉽게 해주며, 동시에 의회

의 예산심의에도 도음을 주는 분류 유형이다. 그 이유는 정부활동 및 정책의 우선순

위가 가장 잘 나타나는 예산 분류 유형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법･질서 유지 기능, 국방 및 외교 기능, 경제 기능, 사

회 기능, 교육･문화 기능으로 구분된다(기획재정부, 2003). 그러나 예산과 관련한 정

부의 기능은 그 기준 및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분류 내용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

난다. 

이런 이유로 UN 및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편람을 통해 통일적인 기능별 분류

를 권고하고 있으나 나라에 따라 정부의 기능에 대한 내용과 우선순위가 다르고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분담 내용이 달라 통일에 어려움이 있다(원구환, 2012).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별 예산 분류는 중앙정부 예산인 국가예산의 경우 일반･지

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

건, 농림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과

학기술, 예비비로 구성된다(기획재정부, 2003).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외교･통일, 국방 기능을 제외하고는 국가예

산과 유사하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

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로 구성된다(행정자치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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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기능별 예산분류

는 정책결정자의 재정정책 수립을 용이하게 해주며, 둘째,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용

이하게 하며, 셋째, 국민이 정부예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류유형이다. 넷째, 

총괄예산계정에 적합하고 탄력성이 높은 예산분류 유형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융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류 유형으

로 회계책임이 명백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둘째,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기능별 분류의 대항목의 경우 기관 또는 부처를 포

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어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파악하기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직별 예산분류 유형은 예산의 내용을 그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단위별로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처별, 기관별, 소관별 분류라고도 불리는 유형으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기본적인 예산분류 유형이다. 

조직별 예산분류 유형의 장점으로는 첫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예산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원구환, 2012), 둘째, 경비지출의 주체를 명백히 함으로

써 회계책임이 명백하며 예산의 유통과정이나 단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유훈 외, 2012). 셋째, 예산분류의 범위가 비교적 커서 총괄계정에 적합하며, 넷째, 

국회에서의 예산심의가 가장 용이하다는 점과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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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조직별 예산분류 유형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예산이 조직별, 

주체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비지출의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사업중심으로 예산이 분류되어 있지 안하 예산의 전체적인 성과파악이 어렵다는 점

이다. 셋째, 조직활동의 전반적인 효과나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어려우며

(원구환, 2012; 유훈 외, 2012),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동향 파악 역시 곤란하

다는 단점이 있다.

사업별 분류는 프로그램 예산 분류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예산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008년에 도입되었다. 

사업별 분류는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 분류 

유형이다(기획재정부, 2003; 행정자치부, 2016). 사업별 분류에서는 조직단위와 사업

단위가 직접 연계되어 사업이 해당조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능과 사업･

단위사업이 연계되며 사업은 단일기능의 특성을 갖는다. 이 경우 각 사업은 단 한 

개의 기능과 연계된다. 

사업별 예산분류 유형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구조에 조직의 성과목

표와 성과평가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경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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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사무로서 국가의 전체 

공공행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사회복지기능은 일반적으로 정부

가 공공재정을 활용하여 수혜자에게 무상원조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체제는 일반행정 체제와는 다소 다른 원칙하에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 사회복지사무는 국가의 이념이나 정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며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차별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정경배 외, 1994). 이에 사회복지기능은 국가정책에 의해 영향을 강하게 받는

다.

둘째, 사회복지사무는 사회적으로 인지한 욕구(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가

능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적용된다(고경환 외, 2011). 

셋째, 사회복지사무는 복잡한 욕구충족의 우선순위 및 그 선택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서정책의 대상자, 지역주민의 권리, 공적 책임, 전문 인력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박기연, 2001).

넷째, 사회복지사무는 사회복지정책의 실현 수단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준비하

고 운영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및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정경배 외 1994).  

이상을 정리해 보면 사회복지사무는 사회적인 책임, 조직적인 활동, 이용자와의 

직접적 관련성, 욕구 우선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 중 사회적인 책임은 사회적 약자

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정책 수행과 관련되며, 이는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책임성

으로 이어진다. 이용자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사회복지의 본질이 인간의 기본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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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사회복지사무는 인간의 복지에 대한 욕구의 충족과, 개인 복지의 유

지･향상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업무영역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의 정부 간 배분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행정의 효율화 

및 민주화라는 원칙과 사회복지관련 사무의 배분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배

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박기연, 2001).

첫째, 현지성의 원칙 또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다. 이는 사회복지기능의 

경우 주민의 욕구와 관련 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주민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임승빈, 2012). 

둘째, 책임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임승빈, 2012).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사무의 기능배분과 그 책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복되지 아니하여 배분되도록 하고 있다(정경

배 외, 1994; 임승빈, 2012).

셋째, 현실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재정력 등

과 같은 능력에 의거하여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자치단

체의 능력 간의 균형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발휘하는 행정기능의 배분을 

추구하는데 의의가 있다(최향순, 2010).

넷째, 종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업무상 분업과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계획과 집행에 있

어서 분업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최향순, 2010). 이러한 분업체계가 확보되지 아니

한다면 업무상 혼돈과 중첩현상이 발생하며 행정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게 된다. 사회복지 기능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에 걸친 수직적인 업무체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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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정책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하위

기관일수록 서비스 제공 및 복지대상자와의 접촉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

과 연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향순, 2010)

사회복지사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

분되며,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이를 간략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사무는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로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 국가 전

체적 사무 등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를 말한다. 국가사무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기관위임사무란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광역･기

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일반적으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지방에 특별행정기관

을 설치하여 직접적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사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임하여 국가의 특별행정기관과 동일

한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기관위임사무이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이며 국가의 사무에 대한 감독 권한은 교정적･합법적 감독뿐 아니라 예방적･합목적



32

성 감독까지를 포함한다. 기관위임사무의 사례는 호적, 주민등록, 지적에 관한 사무

와 각종 인･허가 사무 등이다.

단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

무이다(이규환, 1999).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면 자치사무

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과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이 자치사무와 다른 점이다.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위임을 한 자의 감독권한은 합목적성･합법적 감독까지 허용

되며 원칙적으로 예방적 감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체위임사무의 사례는 국세나 도세징수사무, 시도의 하천보수 유지 사무, 시도의 

국도유지･보수 사무 등이다.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본래사무이며 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역주민

의 복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사무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량과 책임, 재원 부담이 주어지는 사무이며 고유사무라고도 불린다. 

대체로 자치사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자치사무는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사무로서 재원은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지방재정법 제20조). 자치사무는 지방자치

법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예시적으로 열거된 자치사무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 관리, 주민복지, 산업진흥, 지역개발, 교육, 체육, 문화진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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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 아니한다. 다만 합법성 감독이나 사후감독은 가능하다. 또한 자치사무는 지방

의회의 관여가 허용된다.

이러한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 정부 간 기능배분을 위한 방식이 필요하다. 정부 간 

기능배분 방식에는 크게 개별적 지정방식, 포괄적 위임방식, 두 가지를 절충한 절충

방식 등이 있다(최향순, 2010).

여기에서 개별적 지정방식이란 개별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사무의 종류

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능배분 시 사무가 중복되지 아니한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포괄적 위임방

식이란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하거나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에 부여된 사무가 아니면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기능

배분에 있어 신축성이 극대화되는 반면에 중앙정부의 개입여지가 크고 이에 따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한계가 모호해지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최향순, 2010). 

절충식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계층적으로 분

류하고 각 분류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 및 사무를 예시적으로 일괄 

규정하는 방식인 ‘예시적 포괄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많은 정부기

능을 정확하게 배분하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지방분권일괄

법을 통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전체 법률의 1/3에 해당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강혜구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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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사무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

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담

당해야 할 사회복지관련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있다(이

정호, 1987).

첫째, 사회복지사무는 정책의 대상자가 존엄성과 생존권을 지닌 인간이라는 특징

이 있다. 둘째, 사회복지기능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대상

자의 욕구는 대상자의 거주지역, 환경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 넷째, 사회복지 기능

은 정책 대상자인 수혜자의 정책 참여가 중요하다. 다섯째, 사회복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효과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이정호, 

1987).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무의 특징으로 지역특성의 원칙, 주민참여의 원칙, 접근용이

성의 원칙, 서비스 종합성 및 전문성의 원칙 등이 있으며 책임성, 전문성, 지역 및 

계층 간 형평성, 이용자 접근성, 서비스 통합성, 서비스 포괄성, 지속성, 효과성, 효

율성 등이 제시되었다(박경숙･강혜규, 1992).

사회복지사무를 배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원칙은 매우 다양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기능은 여타 다른 정부 기능에 비해 다른 특징이 많아 이를 배

분함에 있어서도 다른 원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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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무 배분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사회복지사무의 특성이 반영되

어야 한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특성들이 다양하고 또한 내용적으로 상충되는 것들

이 있어 이러한 특성을 보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감안하여 사회복지사무를 

배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접근성은 일반행정사무의 배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배분 원칙으로 작용한다. 이는 

정부의 기능 또는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행정 기능 배분

에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사회복지 기능에서의 접근성은 사회복지수혜자와 관

련된 것으로 지리적･경제적 접근성이 대표적이며 사회복지서비스 종류에 따른 전달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기능의 경우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보다 근접

한 기능의 수행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무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은 자치적 요소와 관련을 갖는다. 다시 말하

면 지역의 실정에 맞은 사회복지 기능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

치의 개념 하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재량적인 행정 기능의 수행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인간의 욕구 및 기본권과 관련이 깊은 사회복지 기능의 경우 그 

정도는 더 크다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는 거주하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이 제공해야 할 기능 역시 지역적 특성이나 사

회･경제･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구성이

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주로 소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며,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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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정비,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 기능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련 사무는 지역의 설정에 맞게 계획되고, 집행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무를 배분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의 결정과 집

행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 정도가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이는 사회복지사무의 경

우 그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욕구에 맞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역의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를 배분함에 있어 해외의 중앙-지방간 배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 재정적 형평성, 정치적 책임성, 행정적 효과

성의 원칙과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윤영진, 2007).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기능의 재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구체적인 실천 기능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형태를 

취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별로 지방의회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가지

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사회복지 기능에 있어서도 업무처리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장기적 계획에 있어서 급여나 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지방

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기능, 국가전체에 걸쳐 제공되는 급여와 서비스의 최저수

준(national minimum)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보장하는 기능, 복지수혜자들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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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및 욕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지방에 배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기능에 있어서 상당 수준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자치권과 기능배분에 있어서 민주성을 바탕으로 수혜자 중심

의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행정책임의 명확화와 현지성의 원칙, 통합성 및 경제성의 원칙

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연유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 가족주의에 입

각한 지역복지사업이 발달하였다. 일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아닌 기

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기능이 배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능 배분 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충형 방식인 ‘예

시적 포괄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의 기능 및 사무에 대해 6가지 분야에 57개 단위사무가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서 여섯 개 기능 및 사무의 분야는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

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

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이다(지방자치법 제9조).

이 중 사회복지기능과 관련된 분야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10개의 

단위사무이다. 즉, 1)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3)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4)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5)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6)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7)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8)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 9) 청

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10)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지방자치법 제9

조」.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기능 및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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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와 관련된 별표1에 시･도 및 시･군･자치구 사무로 구분되어 예시･열거되어 있

다(부록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 사무의 배분은 ‘예시적 열거주

의’ 방식에 의거하여 법률에 그 기능 및 사무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다. 

이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는 10개의 단위사무로 구분되어 각 자치단체 유형

별로 그 기능 및 사무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 사회복지관련 기능 및 사무는 법령에 의거하여 구분되어 예시･열거되어 있다. 

이렇게 배분되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사무는 예산의 배정과 함께 사

무가 집행된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회복지관련 사무는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로 분류되어 편성된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는 9개 부문으로 구분되고, 보건 분야는 

3개 부문으로 분류된다(고경환, 2007).

기능은 다시 세부기능으로 재분류되는데 세부기능은 다시 사업계획별 분류와 활

동별 분류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가령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주택시장안정및복

지향상]에서 기초생활보장은 세부기능이며 주택시장안정 및 복지향상은 사업계획별

(project) 분류에 해당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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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

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

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

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은 세출예산의 분야⋅부문

은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행정안전부, 2017),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

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설정⋅운영한다.

여기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은 조직별 임무에 근거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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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직별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목적을 의미하며, 정책사

업,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행정안전부, 2017).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치

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한 후 정책사업 하위

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세부사업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하며 

통계목 하위에 산출근거를 설정한다.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도 사업구조화에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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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류체계는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개 

분야는 010 일반공공행정(4부문), 020 공공질서및안전(3부문), 050 교육(3부문), 060 

문화 및 관광(5부문), 070 환경보호(6부문), 080 사회복지(8부문), 090 보건(2부문), 

100 농림해양수산(3부문), 110 산업,중소기업(6부문), 120 수송및교통(5부문), 140 국

토및지역개발(3부문), 150 과학기술(3부문), 160 예비비(1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 중 030 통일･외교, 040 국방, 130 통신은 중앙에만 있고 지방에는 없는 기능

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에는 빠져 있다. 부문 중에서도 012 국정운영, 

015 정부자원관리, 021 법원및헌재, 022 법무및검찰, 024 해경, 054 교육일반, 084 

공적연금, 092 건강보험, 122 철도 등은 국가예산에만 있고 지방에는 없는 세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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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반대로, 지방에만 있고 국가예산분류에서는 없는 것이 있는데 026 소방, 071 상하

수도･수질～076 환경보호 일반 부문, 900 기타 분야이다.

중앙과 지방의 분야-부문명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분야 또는 부문명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00번 분야가 국가예산에서는 농림수산, 지방예산에서는 농

림해양수산으로 쓰이고, 103번 부문은 국가는 수산･어촌, 지방은 해양수산･어촌으

로, 120번 분야 또한 국가는 교통 및 물류, 지방예산에서는 수송 및 교통으로 쓰이

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900 기타 분야가 하나 더 존재하지만 국가예산에서는 900번

이 없는데, 지방예산에서 900 기타분야의 예산규모가 크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예의주시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상 우리나라의 전체 지방예산 분류체계를 국가예산과 비교하며 살펴보았고, 현

재의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 현황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예산서 편성 시작 

이래로 쵱근까지의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고경환, 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총 7번에 걸쳐서 분류체계

의 변화를 꽤했는데, 1970년, 1975년, 1982년, 1986년, 1988년, 1996년, 2008년에 각

각 바뀌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08년 이전까지는 장, 관, 항, 세항 분류단위의 사

용을 의무화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을 기했지만 200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분야-부문까지만 통일성을 의무화하고 이하 단위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1985년까지는 사회복리비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1986년 예산부터는 1995년까지

는 사회복지비,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사회개발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2008

년부터 다시 사회복지비라 칭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사회복리비나 사회복지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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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발비 하위에 현재의 사회복지비 성격의 사회사업비나 사회복지사업비, 복지사

업비와 보건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 또한 연도에 따라서는 청소사업비나 공원녹

지비, 상하수도사업비 등이 현재의 사회보장성격의 장목에 포함된 해도 있었다.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의 변천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보다 매우 구

체적으로 예산서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인데, 즉 장-관-항-세항까지 분류를 

세분화함으로써 사업 분야별로 예산규모나 전년이나 전전년 대비 추이분석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86년 이후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현재는 분리가 불가능한 노인, 청

소년아동, 장애자, 부녀복지사업의 분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연도에 따라서는 부

녀아동복지사업소, 보건위생사업소, 보건소, 위생관리사업소 운영 등 시설종류별 예

산파악도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분류체계는 타 분

야와 마찬가지로 하위에 부문을 두고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를 나열하고 부문 하위

단위의 정책, 단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만 유형화 예시를 하고 

있다.

080 사회복지 분야 하위에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 지원, 국가예산인 083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084 보육･가족및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 일반 등 총 8개 부문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다「지방

재정법」. 

특히 084 보육･가족및여성 부문은 보육료 지원이나 보육시설 운용과 같은 보육사

업, 가정폭력이나 가족단위 지원과 같은 가족관련 사업, 여성폭력이나 여성인력 양

성 등 전반적인 보육, 가족, 여성복지사업예산이 같이 편성토록 되어 있다[지방자치

단체 예선편성 운영기준」. 085 노인･청소년 부문의 경우도 기초연금, 노인시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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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자리, 노인 복지관과 같은 노인예산과 청소년 보호나 육성, 청소년 교육이나 

관련 시설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오히려 지방단위에서는 사업비중이 높지도 않고 따라서 예산규모도 작은 노동, 

보훈, 주택예산이 따라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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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분류체계는 1970년대 이후 사회, 경제, 

행정 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 또한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는 중앙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해

당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획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관한 재정기록으로서의 역할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예산서와 e-호조 기

록이 분야 아래 부문(예: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

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까지만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위와 같이 편성되는 사회복지예산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사업계획별 분류를 통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단위사업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명을 통한 통계산출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복지분야 정책들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단위

사업이 일관성 없게 구조화되면서 각종 자료의 산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환경을 예산분류체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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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특광역시와 도, 시(행정구

가 있는 시와 없는 시), 군, 구 별로 2008년부터 4년 단위로 전체예산과 사회보장,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예산규모와 비중이 정리되었다.

사회복지와 보건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보장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의 경우 2008년

도에 10.2%에서 7년 후인 2015년에 14%로 약 4% 증가했지만, 지방은 특광역시가 

이미 2008년도에 21.6%였고 자치구의 경우는 35.3%에서 2015년에는 특광역시 

30.6%, 자치구 53.1%로서 각각 9%와 17.1%가 증가하였다.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이는데 중앙의 경우 2008년도 8.3%에서 2015년에 11.5%로 증가

하였으나, 특광역시는 19.6% → 29.1%, 도가 23.1% → 28.2%, 행정구 있는 시가 

15.9% → 27.7%, 행정구 없는 시가 15.3% → 23.0%, 군이 12.1% → 17.0%, 자치구

가 33.3% → 50.4%로 증가하였다.

반면 보건 분야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2015년에 2.5%이지만, 특광역시의 경우는 

2008년도보다도 감소한 1.5%이고 다른 계층의 지자체들도 크게 증가한 현상은 보이

지 않으나 인구가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행정구 있는 시와 자치구의 경우는 

증가율이 높았고, 특히 자치구의 경우는 사회복지와 보건예산 모두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3-5>의 사회복지분야 9개 부문과 보건 분야 3부문에 각각에 대해 2008년, 

2012년, 2015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 모두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2008년의 경우 중앙정부는 기초생활보장예산(31.1%) 다음으로 건강보험예산(15.1%) 

비율이 높고, 2015년은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건강보험예산 순서로 높다. 지방

의 경우는 2008년 기록까지는 기초생활예산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에는 군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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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광역시, 도, 시, 구 모두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군은 지역적 특성상 노인청소년 예산비율이 2015년에 43.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

다. 중앙정부는 공적연금예산이 항상 6% 후반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지방예산편성 분류체계는 분야, 부문명까지는 예산편성

기준상에서 제시되고 그 하위에는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를 나열, 참고하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명을 정하고 세

부사업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다. 즉, 정책, 단위사업명을 정하고 세부

사업명을 분류해서 편입시키는 것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지자체마다 상

이할 수 밖에 없다.

<표3-6>의 사례지자체 복지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사회복지일반

부문 중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북한이탈주

민지원사업,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모두 사회복지기반조정 정책-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즉, 출생장려 지원사업과 자녀교

육비 지원사업 등이 모두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회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금, 노인건가진단,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모

두 노인복지증진 정책-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노인의 복지서비

스사업과 노인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이 모두 한 단위사업에 포함

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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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교부세 배정을 위한 수요산정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데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 중 취약계층지원과 보육･가족 및 여성, 여성 

및 보육복지증진정책사업 하위 보육서비스 강화와 건강가정지원 단위사업에 분산되

어 있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급식 지원 수요나 아동양육비 지원 수요를 재분류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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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방의 예산은 특히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중앙과 다른 형태로 변해왔

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준용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앙은 2015년 기준 사회보장예산대비 건강보험과 공적연

금 예산만 20.3%이고 보육가정및여성과 노인청소년예산은 31.5%인  반면 지방은 

보육가정및여성, 노인청소년예산만 특광시 46.6%, 도 55.4%, 행정구 있는 시 67.8%, 

행정구 없는 시 64.6%, 군 59.0%, 구가 63.5% 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은 비율이 높은 보육, 노인, 장애인 예산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

을 계획, 운영, 평가, 환류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하고 각 사업들이 담당 사업부

서별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 사업내용과 예산을 하나로 모아서 운영하고 있

는 예산서 내에 기록되고 결과분석까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예산분류체계로

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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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품목별 예산편성 시에는 세항(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육지원 등)

으로 관리되어 지금보다 손쉽게 타 자치단체의 과거, 현재 자료를 참고하여 미래도 

예측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사업별 예산제도로 사업구조화가 자치단체별로 일관성

이 없어 각종 자료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시대의 복잡다양성과 사회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체계적인 예산운영

의 통계분석 관리를 통한 재정수요의 신속한 파악 필요한 상황인데, 노인복지비와 

아동복지비 등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직적으로 집행되는 예산내

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전국통계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사업의 예산이 지속적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자치단체 세부적 

예산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단체별로 예산의 중복성과 지역별 인구대비 예산

투입 규모의 파악이 어렵다. 

현 사업별 예산체계에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대하여도 자치단체 예산분류

만으로 여성에 대한지원 및 보육과 다문화가정지원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민간연구 

및 주민이 직접 예산 정보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주민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에 대한 예산파악이 어렵다(여성, 아동, 노인일자리, 

다문화가정 등).

따라서 00시의 출생장려사업이나 자녀교육비 사업,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현황이나 

예산투입규모를 알아보고 향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사업을 모두 나열

시키고 관련사업을 축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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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매년 다음 해 지방교부세 산출을 위해 전년도 8월까지 기준재정수

요와 기준재정수입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 때 전 지자체 예산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모여 합동작업을 한다. 이 때 기준재정수요 산출을 위해 분야별로  수요산정시 사회

복지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보건사회

복지비 등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가공하고 있다.

이 때 기타 수요도 마찬가지이며 자치단체별로 작성한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은 하고 있으나 정확한 수요산정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 수요산정 시 노인요양시설운영, 기초연금, 가정위탁보호아

동, 다문화가정수요, 저소득한부모가족, 집단거부시설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을 재분류 함에 따른 행정업무 낭비 요인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방교부세 산출 시즌은 기준재정수요 산출, 확인, 교차체킹 등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공무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합동작업을 하는 기간임에 따

라 매년 비슷한 기준재정수요 산출을 위해 행정비용을 반복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014년 여성발전 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러한 정책방향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아직도 분야(보육･가족 및 여성)와 부문(여

성 및 보육복지 증진)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한부모 가정도 이러한 분류에 

따라 반영됨에 따라 정책방향의 파악이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정책형성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목이 있

다는 것은 사회복지 관련 투자 결정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기획

재정부, 2003). 둘째, 부문 간 재원 배분을 확인시키는 단위가 된다. 예산을 분류하

는 토대가 있다는 것은 부문 간의 자원 배분의 기준이 있음을 의미하며 재원배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활동의 기초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분류 과목

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부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

게 됨을 의미한다. 넷째, 의회의 예산 심의의 결과를 집행하는 책임성 확보의 단위

가 있다는 것이다.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궁극적으로 집행하게 될 때, 예산분류 과

목은 그 집행의 단위가 된다. 다섯째, 예산집행의 단위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분류 

과목은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행정부에서 매일 예산을 관

리하고 집행하는 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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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예산분류 과목에 따른 지출의 분류 체계는 정책결정

과 책임성에 대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분류 체

계에 있어 현재 가장 잘 알려진 분류체계가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UN의 

COFOF(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Government)과 IMF 의 GFS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이다. IMF의 GFS 는 기능별 분류체계가 아닌 정부

의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분류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별 분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

만 대표적인 예산분류체계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어 본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UN의 기능별 유형화는 교육, 사회복지, 주택 등과 같이 정부활동을 목적에 따라 

구성하여 분류하는 방식을 취한다(기획재정부, 2003). UN의 정부활동에 대한 기능

별 유형화는 부문 간 자원배분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러나 이러

한 정부활동에 대한 기능별 유형화는 정부조직과는 구분 된다. 특히 기능별 유형화

의 분류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정부의 부문별 지출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고 회계연도별 자료를 비교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기획재정부, 2003).  

따라서 UN COFOG의 목적은 정부의 부문별 기능에 있어 자원배분에 대한 국제

적 비교를 위해 표준화된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으며(UN COFOG), 이는 UN이 

개발한 SNA와 GFS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다. 

UN COFOG는 14개 대분류(major Groups), 61개 중분류(Groups), 127개 소분류(sub 

Groups)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해외 주요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으며 특히 14개 대분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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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GFS는 정부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

금의 비중 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GFS는 정부 지출의 경제적 분

류를 통한 예산 분석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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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순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GFS의 

경우 거시경제 분석에 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예산 결정이나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는 사회정책

분석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0년대에 개발되었다(OECD, 1996). 본래 사회복지지출

과 재원에 대한 자료의 추출은 국민계정시스템(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SNA의 경우 현금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사회적 이전 

관련 자료추출에 한계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SOCX가 개발되었다

(Varley, 1986). 기본적으로 OECD SOCX는 OECD 회원국이 자국 통화로 사회복지

지출 프로그램이라는 상세 수준에서 지출항목을 기록함으로써 정책영역별로 국제비

교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OECD SOCX의 경우 정책영역별 국제비교를 위해 동일한 기준의 통계생산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동일한 기준을 가진 통계생산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원칙

이 적용된다. 

첫째, OECD는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를 통해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한다(Adema et al., 2011). “복지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처한 개인과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기관이 급여를 제공

하거나 재정적인 기여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와 재정적인 기여의 제

공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지급이나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전에 따라 제

공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의에 의거하여 기관에 의하여 제공되

는 급여만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구 간 이전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ECD, 1996; 고경환,2014).

둘째, OECD는 사회복지지출의 범위에 세 가지 형태의 사회적 급여를 포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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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연금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부조급여와 같은 현금급여(cash benefit)

가 이에 해당된다(고경환, 2014).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와 같은 현물급여(in kind benefit)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유자녀 가족에 대

한 조세지출, 민간의료보험 갹출금에 대한 조세감면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가 

있다. 이는 전통적인 형태의 사회적 급여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현금급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지출을 현금급여에 포함하고 있다(OECD, 1996; 고경환, 

2014).

셋째, OECD는 사회복지지출은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급여가 하나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져야 하

고, 또 다른 하나는 급여의 제공을 규정하는 프로그램은 개인 간 재분배 혹은 의무

적인 참여와 관련되어야 한다(고경환, 2014). 다시 말하면, 수급권은 개별적이고 직

접적인 시장 매매의 결과가 아니고, 그들의 개별적인 위험 프로파일에 따른 것이다

(OECD, 1996; 고경환, 2014).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사회보험과 사회부조프로

그램은 실제적으로 가구 간 재분배와 항상 관련이 있으며, 조세 혹은 사회보장기여

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민간 복지프로그램일지라도 

위험의 분산을 통해 개인 간 재분배가 일어나면 이는 사회복지지출의 영역에 포함

된다(고경환, 2014). 예를 들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와 건강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

한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환자에게 급여를 지불하게 되면 가구 간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OECD, 1996). 

넷째,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인 행정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OECD, 

1996). 여기에서 행정비용이란 사회복지관련 급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관련 서비스 수급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행정비용을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경환, 

2014). 그러나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과 아동보육서비스, 보건에 대한 공공

지출과 같은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된다는 것이 

OECD의 견해이다. 왜냐하면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과 아동보육서비스, 보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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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지출의 경우 독립적인 개념과 정의를 가지는 OECD Education database와 

OECD Labor Market Policy database 및 OECD Health Data에서 추출되기 때문이며, 

이들 영역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OECD, 1996). 예를 들면 고용센터의 직원은 구직자에게 응대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진은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행정비용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분할 수 없다.

다섯째, 자본투자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된다

(OECD, 1996). 즉, 장기요양기관을 건설하는데 4년 간 100만 달러가 소요되었다고 

가정할 때 25만 달러를 자본 투자 지출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고경환, 2014).

여섯째, 일반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대출금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OECD, 1996). 그러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받았다면 차감된 이자는 사회

복지지출에 포함될 수 있다(OECD, 1996). 

OECD는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 이전 소득자에 대한 직

접적인 지출을 일반정부와 사회보험, 공기업, 민간부문, 조세부담, 조세감면에 대해

서 각각 자료를 수집한다. OECD는 이러한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 지출을 9가지 정

책영역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그

리고 기타 사회정책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OEC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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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예산분류 체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우선 주관 부서별로 분류하여 코드 번

호를 부여하고 있다(윤영진, 2003). 이는 세출예산 분류 체계 중 주관 부서와 동일하

다. 세입예산의 분류는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세출예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은 분

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소관별 분류는 가장 큰 단위의 예산분류로서 일단 예산을 각 부처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의 부처 구성에 따라 16개 부서별3)로 구분한다(윤영진, 2003).

주요 경비별 분류는 크게 사회보장관계비, 문교 및 과학진흥비, 국채비, 은급관계

비, 지장교부세교부금, 방위관계비, 공공사업관계비, 경제협력비, 중소기업대책비, 

에너지대책비, 식료안정공급관계비, 산업투자특별화계 조입 등으로 분류한다

(www.bb.mof.go.jp/cgi-bin/bxss020 검색일 2017.07.06.). 그리고 이를 세분화하여 총39

개의 주요 경비로 예산을 분류한다(www.bb.mof.go.jp/cgi-bin/bxss020 검색일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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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분류는 주요 경비별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한 것을 말한다. 일본의 목적별 

분류의 특징은 국가기관비가 보다 자세히 유형화되어 있다(윤영진, 2003). 또한 재

해대책비를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여러 유형별로 활용하고 있다(윤영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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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분류란 우리나라의 비목에 해당하는 분류이다(윤영진, 2003). 인건비, 여

비, 물건비, 시설비, 보조비 등으로 구분된다(윤영진, 2003).

이상의 예산분류 방법들을 이용한 실제 일본의 예산분류를 예를 들어 보면 다음

과 같다. 일본의 예산분류체계는 가장 크게 조직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그 다음에 주

요 경비별, 목적별, 그리고 용도별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본의 예산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예산

분류체계의 정보화를 위해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의 체계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힘

쓰고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본격적인 도입 등을 포함한 예

산분류의 본격적인 개혁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윤영진, 2003; 고경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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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별에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존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대장성

을 폐지하고 예산 관련 업무를 재무성으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윤영

진, 2003). 또한 경제침체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급공사의 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예산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의 시행과 함께 지방행정은 지방에 맡기는 원

칙을 수립하였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역할은 국제사회나 사회정세의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민의 제 생활이나 지방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준칙에 관한 사무, 전국적

인 규모나 시점에서 수행해야 할 시책 및 사업의 실시 등에 집중하고 지방행정은 

지방에 맡긴다는 것이다(최향순, 2010).

이에 일본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행정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사무를 구분하고 있다(최향순, 2010). 도도부현의 사무로

는 광역적 사무, 연락조정사무, 보완적 사무 등을 들고 있다. 시정촌의 사무로는 국

가나 도도부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무로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시정 구역에 

주로 영향이 미치는 사무, 객체가 시정 구역 내에 한정되거나 사무처리가 구역 내에

서 완결되는 사무 등이다(강혜규 외, 2006; 최향순, 2010).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에 있어서 특징은 지방의 개별사무나 권한의 분담

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완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역할분담을 

명학하게 하고 동일한 내용의 사무를 중복하여 처리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최향순, 2010). 사회복지관련 사무의 예를 들면, 2006년에 유

로노인홈의 설치신고 수리, 미숙아 방문지도 및 양육의료에 관한 사무 등이, 2007년

에 지역밀착형서비스인 특별양호노인홈 검사, 경비노인홈 설치신고 등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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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아동복지시설 설치인가, 모자 과부복지자금대

여금 등에 관한 사무 등이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으로 사무가 분배되었다(임승빈, 

2011). 물론 이러한 사무의 배분은 예산의 배분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재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다(임승빈, 2011). 

이러한 사무 및 예산배분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관련 사무에 있어서도 국가의 

관리 및 통제를 받던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고 국가가 전국적

인 기준을 가지고 실시해야 하는 법정수탁사무도 각각의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여 

임의 신설이 불가하게 하였다(최향순, 2010).

이리하여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관련 사무의 역할 분

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복지의 경우 시정촌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정촌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밀접하고 빈도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일원적으로 제공하고, 도도부현은 광역적･전문적･기술적인 업무를 수

행함과 동시에 시정촌을 지원하는 사무를 담당한다(최향순, 2010). 그리고 중앙정부

는 전국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향상, 도도부현 간의 격차조정이나 인재육성지원

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강혜규 외, 2006; 최향순, 2010).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함에 있어 중앙-광역-기초 간 재

정분담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사회복지관련 서비스는 대체로 국민들이 납부한 

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며,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관련 서비스가 제공된

다(최향순, 2010). 이러한 일본의 사회복지관련 서비스 수행 방식은 조치비 제도, 이

용자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이용제도, 보험료 형태 등으로 구분된다(강혜규 외, 

2006).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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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국고보조율의 경우 시대와 사업에 따라 계속하여 변해 왔는데 주로 생활보

호나 시설보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분담에 있어서 국고부담

률이 축소되고 재가복지에 대한 국고부담률은 확대되어 왔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간의 재정분담은 사회복지관련법의 개정에 의해 

서비스 업무가 도도부현에서 시정촌으로 이양됨에 따라 시정촌도 일정부분의 재정

을 분담하게 되었다(강혜규 외, 2006). 

영국의 경우 1995년 7월 백서를 통하여 기존의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1998년까지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기초한 자원회계(resource accounting)로 전환하였다(윤영진, 

2003). 자원회계를 바탕으로 하는 자원예산(resource budgeting)은 2000년에 도입하였

다(윤영진, 2003). 

자원예산제도에 의하면 회계원칙과 기준 등에 대하여 의회에 자문하는 재정보고 

자문위원회(Financial Reporting Advisory Board)를 설치하며,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부처별 세출계정(Appropriation account)을 자원계정(Resource account)으로 

대체하고,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로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치는 핵심자료와 감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성과보고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http://www.hm-treasury.gov.uk/budget/bud_bud03/bud_bud03_index.cfm;검색일 2014.07.03.)

자원예산(Resource budgeting)이란 정부지출의 계획 및 통제의 기반으로 자원회계

(Resource accounting)을 사용하는 예산분류를 말한다(윤영진, 2003). 자원예산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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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주의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

을 의미한다(윤영진, 2003; 고경환, 2014). 자원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소

비와 자본투자를 구분하여야 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처들이 서비스의 제공시점

에 그들의 비용을 연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고경환, 2014).

자원예산은 각 정부부처와 공기업과의 내부거래, 지방정부에의 보조금, 공기업 및 

민간부문에의 자본 보조금이 포함된다(임승빈, 2011). 그러나 지방정부에의 자본보

조금은 부처지출한도 자본에 포함된다(OECD, 1996). 

자원예산은 자원예산(경상예산이 여기에 해당)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된다(OECD, 

1996; 임승빈, 2011). 이는 단기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상예산에 장기적인 성격을 지

니는 장기자본투자의 우선순위가 밀려서 장기자본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윤영진, 2003). 

자원예산과 자본예산 각각은 부처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s Limits)와 연

간지출관리(Annually Managed Expenditures)로 구분된다(윤영진, 2003). 이러한 자원

예산과 자본예산을 한 축으로 하고, 부처지출한도와 연간관리지출을 한 축으로 하

여(윤영진, 2003), 다음과 같은 4개의 예산유형을 만드는 것이 자원예산체계이다

(OECD, 1996, 윤영진, 2003; 임승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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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영국의 자원예산은 기본적으로 발생주의회계에 바탕을 두고 편성된다(윤

영진, 2003). 그러나 자원예산이 각 부처의 지출금액을 발생주의회계에 기초하여 인

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금 통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윤영진, 2003). 이런 

이유로 인해 자원예산에서 부처의 예산승인을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는 현금

주의 기준과 발생주의 기준 모두에 의하여 작성된다(OECD, 2006). 발생주의 기준으

로 작성되는 예산서는 감가상각비와 자본부담금을 포함한 몇 개의 자원예산요구서

(requests for resources)이고, 현금주의 예산으로 작성되는 예산서는 자원예산요구서

로부터 작성되는 단일의 현금소요(cash requirement) 또는 재정소요(financing 

requirement)라 한다.

둘째, 자원예산은 자원예산(일반적으로 경상예산이라 함)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

는데, 예산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단기적인 경상예산에 장기 자본투자의 우선순

위가 밀려서 장기적인 자본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윤영진, 

2003).

셋째, 정부예산의 지출은 부처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DEL)와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로 구분된다(OECD, 2006). 여기

에서 부처지출한도와 연간관리지출을 합치면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TME)이 되며, 이것은 광의의 총지출액을 말한다(윤영진, 2003). 

넷째, 자원예산제도의 과목 구조는 자원예산 및 자본예산이라는 한 축과 부처지

출한도 및 연간관리지출이라는 다른 축에 의해 4개의 범주로 분류된다(윤영진, 

2003).

다섯째, 자원예산을 성과관리제도와 연계시키는 방법은 영국의 경우 성과주의를 

예산회계과목에 직접 연계시키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윤영진, 2003). 

여섯째, 예산회계과목은 표준계정표(Standard Chart of Accounts)로 작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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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매년 갱신된다(윤영진, 2003). 표준계정표는 재무제표와 각 항목으로 구성된다(윤

영진, 2003).

영국은 사회복지관련 사무배분에 있어 전통적으로 현금은 중앙정부, 서비스는 지

방자치단체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최향순, 2010).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중앙정부는 장애인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와 같은 현금급여 분야를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 재가복지, 시설보호 등

과 같은 현물급여 분야를 담당한다(최향순, 2010). 이러한 두 분야의 사회복지서비

스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 별도의 서비스 전달과정을 통해 제공된다(최향

순, 2010). 

영국의 중앙과 지방 간 사회복지관련 사무의 배분은 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된 것으로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최향순, 2010; 

임승빈, 2011). 지방정부에 법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관련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중앙정

부가 이러한 지방정부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이를 강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강혜규 외, 2006; Hill, 2000).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보수당 집권 시기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관련 사무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였다(Hill, 2000).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관련 사무에 있어서 민간부문

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기능은 법적 책임이 

부여된 주요한 기능으로 남아있다(고경환, 2014).

반면에 사회복지관련 사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보건부 등 담당부처를 통해 지

방정부를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국가 전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역할

을 담당한다(Hill, 2000). 또한 독립중앙행정기관인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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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를 통해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기준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Hill, 2000). 

영국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관련 사무 배분에 있어서 재정적 분담은 중앙-지방 간 

예산배분시스템의 일부로서 이루어진다(최향순, 2010).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의회세, 사업세 등으로 사회복지관련 사무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에서 교부되는 세입지원교부금, 사회보지시설이용료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은 자원균등화(resource equalization)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의 인구를 비롯하여 교통량, 여성고용비율, 보호대상자 수, 관광객 수 

등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를 정밀하게 반영하여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치안, 소방, 

도로 유지관리, 환경보호와 문화서비스, 자산관리 및 재무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

여 산출된다(OECD, 1996; 윤영진, 2003). 

1980년대 보수당 정권의 집권 이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

의 통제가 강화되어 왔는데 이는 주로 사용처가 지정되는 지정교부금의 증가를 통

해 이루어졌다. 1997년 지방정부 총예산의 5% 정도이던 지정교부금이 2005년에는 

22%에 이르고 있다(최향순, 2010).

미국의 사회복지 기능은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되

며, 각각의 기능을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와 주정부가 재정 및 기능 측면에서 연계하여 운영한다(곽채기 외, 2008).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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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회보험, 퇴역군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관리운영과 재정에 관한 권한을 전

적으로 연방정부가 가진다(곽채기 외, 2008). 

반면에 일반부조와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진다. 

그 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 이상의 정부가 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

한다. 이밖에 정부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달리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주체인 공공복지와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민간복지

로 분화되어 있다(곽채기 외, 2008). 

미국의 사회복지기능 배분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기능과 관련된 역할은 

주정부 소관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 신연방주의

(New Federalism)를 표방하면서 당시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

을 주정부에 이양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박병현, 2005).

이 시기 미국의 사회복지기능 배분에 있어 특징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영역에 대해 연방정부의 개입을 완화하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삭

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괄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곽채기 외, 

2008).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미국의 사회복지기능 수행과 관련한 재원에 대한 재정분담

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정부 간 재정관계 속

에서 이루어진다(곽채기 외, 2008). 

사회복지기능 관련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보조금

(grants-in-aid)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적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며 특정 프로그램

의 수행을 전제로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한다(곽채기 외, 2008). 연방정부로부터 보

조금을 받는 프로그램은 목적은 의회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정해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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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진다(곽채기 외, 2008).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일반적으로 범주적 보조금, 포괄 보조금, 일반교부세

로 구분할 수 있다(박병현, 2005). 이 중 일반교부세(General Revenue Sharing: GRS)

는 연방정부가 재원의 사용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정부나 지방

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며(곽채기 외, 2008),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은 연

방정부가 사용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보조금을 받는 주정부에 대해 약간의 조

건만을 부과하는 것이다(유훈 외, 2012). 반면 범주적보조금(Categorical Grants)은 재

원의 사용목적이 상세히 규정되며, 수급대상이 누구인가, 제공되는 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수준인가, 그리고 전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화된 

목적을 가진 재정지원 방식이다(곽채기 외, 2008). 

미국은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예산(PPBS), 영기준 예산(ZBB) 등 많은 

예산제도의 개혁을 경험한 나라이다(윤영진, 2005). 그럼에도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

한 미국의 예산과목 체계의 근간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곽채기 외, 2008).

미국의 예산과목 분류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은 1921년 제정된 예산

회계법이다. 하지만 예산과목에 대한 규정은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OMB Circular NO.A-11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윤영진, 2005)

미국의 예산과목 체계는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윤영진, 2005). MAX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

은 행정부 내의 각종 예산 요구와 조정과정을 총괄하는 프로그램이다. MAX 프로그

램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의 모든 항목에 일정한 코드 번호 체

계를 부여하여 관리한다(윤영진, 2005).

사회복지 분야 사업의 경우 역시 MAX에 의해 일정한 코드번호 체계를 부여받는

다. 코드번호 체계는 다음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OMB 웹사이트; 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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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1). 첫째, 기관코드로서 각 기관(department or independent agency)은 OMB

에 의해 부여되는 3자리의 고유번호를 갖는다. 둘째, 부서코드로서 각 기관 내에서 

부서(bureau)는 2자리의 고유번호를 갖는다. 셋째, 재무성 기관코드와 각 계정별로 

기관에 따른 고유 번호 또한 부여 받는다.

기능별 분류에 의한 사회복지(보장) 분야의 기능별 분류에 의한 분류 코드 체계는 

Circular No. A-11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재정정보화를 위해 세입 및 세출 항목에 코드를 부여하여 체

계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오고 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MA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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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예산회계제도는 발생주의 산출예산(Actual output budgeting)을 근간으로 

한다. 호주의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1989년 New South Wales 주정부에서 처음 도입

된 이후 70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었으며, 1994년 주정부의 모든 기관이 발

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윤영진, 2003).

연방정부의 경우 1992년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시범적용이 이루어졌으며, 1995 회계연도부터 연방정부 전 부처에서 발생

주의 회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윤영진, 2003). 

호주의 발생주의 예산은 현금주의예산을 발생주의 기준 비용예산으로 바꾼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생주의예산은 비현금비용을 포함하며, 현금의 출납이 있어도 비

용이나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윤영진, 2003). 또한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구입은 현금주의예산에는 포함시키지만 발생주의예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경

환, 2014).

호주의 발생주의산출예산은 산출지불예산(payment for outputs appropriations), 지

분주입대부예산(equity injection and loans appropriations), 및 관리경비예산

(appropriations for administered expenses)으로 구성된다(윤영진, 2003).

호주의 세출법안은 1과 2로 구성되는데, 산출지불예산과 관리경비예산은 세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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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1(Appropriation Bill 1)에, 지분주입대부예산은 세출법안 2(Appropriation Bill 2)에 

포함된다(http://www.budget.gov.au/2003-04/index.htm, 검색일 2017.09.10.). 

호주의 예산분류체계에 있어서 특징 중 하나는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이다. 호주

의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는 성과(outcomes)를 반영하기 위한 대기능이다(윤영진, 

2003).  

17개의 대기능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로 분류하고 각 포트폴리오에는 해당 부처 

및 기관들이 소속된다(고경환. 2014). 또한 포트폴리오에 속한 각 기관들은 성과

(outcomes)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산출(outputs) 체계를 명시한다. 즉, 

다시 말하면,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는 의회에 보고되는 기관별 정부성과(government 

outcomes)에 대한 자원배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고서이다(윤영진, 2003).

발생주의 산출예산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호주의 예산회계과목구조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경우 예산을 구성함에 있어 부처를 공급자로, 정부를 수요자로 구분

하여 예산을 수요자인 정부가 부처의 서비스를 구입하는 관계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윤영진, 2003; 최향순, 2010).

둘째, 호주의 세출예산회계과목 체계는 1과 2로 구성하는데, 세출법안 1(Appropriation 

Bill 1)에는 산출지불예산과 관리경비예산, 세출법안 2(Appropriation Bill 2)에는 지

분주입대부예산이 포함된다(최향순, 2010).

셋째, 호주의 경우 예산에 포트폴리오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경

우 포트폴리오 개념을 도입하여 예산에 대기능을 설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처 

및 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성과와 책임성을 연계시키고 있다(윤영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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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호주의 예산회계제도는 성과를 예산과목구조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고 있

다. 성과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산출그룹을 정하고 여기에 산출물 가격과 관리비용

을 산정하여 부여한다(윤영진, 2003).

다섯째, 포트폴리오의 재정자원을 부처항목(departmental items)과 관리항목

(administered items)으로 구분함으로써 부처/기관의 거래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을 명

확히 하고 있다(고경환, 2014).

여섯째, 예산상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회계 상의 재무제표와 일관성을 갖고 예산

운영을 하고 있다(윤영진, 2003; 고경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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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사회복지 관련 기능배분 및 예산편성 체계 및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상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중앙과 지방 간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 영국의 경우지

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무의 종류를 지정하는 개별적 지정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련 사무에 있어서도 정부 간 사무배분을 법률 규정에 의거하도록 하여 

중복 없이 명확히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윤영진, 2003; 최향순, 2010). 

반면에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예시적 포괄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1998년 지

방분권일괄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업무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사무배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국의 경우 현금서비스는 중앙정부, 

현물서비스는 지방정부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무배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일본

의 경우 주민과 밀착된 기초자치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규모나 경제력 등 지방자치

단체의 능력을 고려하여 중앙-광역-기초 간 종합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분담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향순, 2010; Hill, 2000).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사

업에 대해 하위 정부 단위보다는 상위정부 단위에서 기획하고 편성하여 보조사업의 

형식으로 시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관련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원분담의 경우 영국은 중앙정부의 평

가결과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최향순, 2010),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 이양에 따라 적절한 재원분담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과목 체계 및 예산제도에 있어서는 영국의 자원예산제도, 호주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예산제도, 일본의 용도별/기능별 분류, 미국의 품목별예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목별 예산편성 제도 등과 같이 각국의 특성에 맞는 예산과목 체계 및 예산제

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꼽자면 주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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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예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부 사업 및 기능에 대해 일정

한 기준 혹은 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되어 집행되

고 결산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업별 예산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나

는 첫 번째 쟁점사항은 사업 분류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관리가 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임성일 외, 2013). 

사업별 예산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임

성일 외, 2013).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의 경우 사업별 예산 편성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둔 

나머지 사업 분류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목표가 

가미되는 정책사업과 하부의 세부사업 간에 인과관계가 부족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

다(김재훈, 2004). 

이에 현행 사업별 예산에서 분야와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고 정

책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정책의 목적을 달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가미하여 자율적

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단위사업 수준에 

대한 자율적 편성으로 인해 분야-부문-정책사업과 하부의 단위사업 간에 인과관계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위사업 단위에서 일치된 사업 편성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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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 분야, 부문

은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한다. 정책사업명은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감안 자율성 보장

하고 단위사업을 과거 항 및 세항 항목을 참고하여 재분류한다.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는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구분하되 각 자치단체별로 단

위사업명은 상이하지만 단위사업명을 전 자치단체 일치 시 관련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과 연계도 가능토록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즉, 단위사업명

의 경우 사업부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부서단위로 운영함에 따라 사업의 분류를 

명확히 제시 할 수 있는 사업명에 대한 구체적 제시를 통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여 예산의 분류 및 파악이 용이하도록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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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를 둘러싼 기본적인 논의는 재정의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참여, 책임성 

강화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원리는 모든 예산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

지만, 세부적으로는 각 예산제도별로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업예산제도의 경우 재정의 효율성(efficiency), 성과(performance), 책임성

(accountability)에 무게를 두는 반면 품목별예산제도의 경우 효율성(efficiency), 민주

성(democracy), 통제(control)와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임성일 

외, 2013). 

다음에서는 두 예산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각 예산제도 

간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구조적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예산

제도(사업예산제도, 품목별예산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원리 관점에서 각 예산제도 간

의 연계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성과예산제도라고도 하는 사업예산제도에서는 성과관리를 포함한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예산제도이다. 사업예산제도는 도입의 목적과 

배경이 정부예산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아

우르는 기본원리는 효율성이다(임성일 외, 2013). 또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예산회계를 통해 의회와 국민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어야 

하는데(임성일 외, 2013), 이에 대한 기본원리가 책임성이다.

둘째,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대상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예산의 사용목적을 분명

히 함으로써 예산집행자인 관료의 제량을 제한하고 그 책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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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예산제도이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및 책임성 

부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품목별예산제도는 회계

책임성과 예산통제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지출대상과 지출금액을 명확히 하여 집

행자의 재량제한을 통해 예산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사업예산제도와 품목별예산제도의 경우 효율성과 책임성

(accountability)원리를 기본원리로 하여 예산운영의 기법과 방법론을 다루는 점에서 

상호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두 예산제도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관

점에서 상호 공통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유･협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

가는 방향으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성일 외, 2013). 

이상에서 설명한 예산제도의 기본원리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구성하면 사업예

산-품목별예산 제도 간의 연계가 어떤 방향으로 구조화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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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듯이 두 예산 제도(사업별 예산-품목별 예산)의 기본 공유 가치는 효

율적인 예산관리와 예산집행임을 알 수 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지방자치잔체에 

도입되면서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되어 집

행되고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제도 운용과정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사업 분

류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편성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

업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품복별 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 사업의 성과관리 미흡이라는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해 등장한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이고, 품복별 예산제도가 적절한 통제 

하에 책임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던 예산제도임을 감안하여 양 제도가 공

유하고 있는 가치인 효율성의 극대화 가치를 기본 원리로 하여 품목별 예산제도의 

예산분류 방식의 장점과 사업별 예산제도의 예산분류 방식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본구조는 장-관-항-세항-

세세항-목-세목의 7단계로 구성되는 반면(국회예산정책처, 2010), 사업별 예산은 분

야-부문-정책사업(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5단계로 분류된다(임성일 외, 

2013). 

사업별 예산에서 구조의 핵심은 중앙부처 사업별 예산에서 프로그램(program)이

라고도 하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activity/project)의 유형화이다(국회예산정책

처,2010).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에서 정책사업은 조직단위(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실･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실･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정책사업이 해당 부서 

사업의 중심을 이룬다. 하나의 부서는 하나 이상의 정책사업을 관리하게 되며 부서

는 정책사업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는다(대구경북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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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기능의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다시 말하면, 정책사업은 단 한 개의 기능과 연계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의 기능체계를 정점으로 그 밑에 다수의 정책사업이 위치하고 각 정책사업 밑에 복

수의 단위사업이 위치하도록 설계된다.

이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사한 목적의 예산은 동일한 단위사

업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품목별로 편성되던 때에는 세항

목(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육지원 등)으로 관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

업구조화가 일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별 예산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지금 단

위사업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관성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통일성 있

는 자료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사업별 예산편성 체제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분야 중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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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족 및 여성 분야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 방식만으로 여성에 대한 

지원 및 보육과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파악

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분야 및 부문의 경우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책사업 단

위에서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정책사업 단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책추진 방향과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

할 때 자치단체에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그 아래 단위사업 수준부터 

일치된 사업명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사업구성은 단위사업 아래의 세부사업을 통해 구성하

도록 하여 자치단체에 사업편성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사업분류 방식을 일치시키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산출 시 이

용하는 수요 산정 항목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사

업별로 편성되어 집행된 사업 항목을 지방교부세 수요 산정을 위해 재가공하는 번

거로움을 해결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 지방교부세 수요 산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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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와 같은 지방교부세 수요 산정 항목을 활용하여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

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분야 및 부문의 경우 예

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단위사업 수준에서의 사업명 일치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 재구조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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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분류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 편성은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분야 사업예산의 재구조화를 위한 재분류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기분의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부문-정책사업의 분류  기

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 분야 사업의 경우 분야(사회복지) - 부문(기

초생활, 사회복지일반, 노인･청소년,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등) - 정책사

업으로 이어지는 분류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을 따라 분류한다. 

분야와 부문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동일한 기준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재분류의 효용은 없을 것이다. 또한 정책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이 유사한 단위

사업들을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통합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사업은 하

나의 부문 단위를 세분화하여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재분류 기준 제시는 

단기적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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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 단위사업은 정책사업의 실행단위가 되며 정책사업을  보

다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활동(activity)단위가 되어야 한다(윤영진, 2010).

단위사업은 통합적이고 단순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재원에 따라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은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사한 성격의 단위사업이라도 회계구

분에 따라 구분하여 단위사업을 설정한다. 또한 동일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들이 

다수의 과에 연계되는 경우 하나의 과 조직에 연계되도록 단위사업을 조정해야 한

다(윤영진, 2010)

･



105

사회복지 분야 노인･청소년 부문을 사례로 단위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재분류 기

준안을 제시하면 <그림 5-3>과 같다. 노인･청소년 부문 사업의 경우 크게 사업대상

과 사업성격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사업대상별, 사업성격별로 

단위사업을 재분류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 사업별 예산 편성 시 사업 분류 방식에 대한 개선안 제시를 위해  실

제 지방자치단체 노인･청소년 부문의 사업별 예산 편성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OO 시의 사회복지 분야 노인･청소년 부문의 경우 분야와 부문의 경우 기능별 예

산 분류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사회복지(분야)-노인･청소년(부문)을 따르고 있다. 그

러나 정책사업 이하 단위를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100세 시대 어

르신 일자리 사업,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참여확대,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정책사업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편성되어 있다. 

반면에 □□ 시의 경우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정책사업 “노후생활지원강화” 로 편

성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지원 사업을 정책사업 “노인시설복지증진 및 노인복지

정책”으로 편성하고 있다.

△△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로효친사상제고,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증

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인여가활동지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의 사업을 정책사업 

“노인복지증진”으로 편성하고 있다.

XX 시는 노인복지기반구축, 노인시설기반구축 사업을 정책사업 “노인복지정책”

으로 편성하고 있다.

사례단체의 예시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분류

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OO시의 경우 정책사업 단위를 선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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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노인관련 세부사업을 하나의 정책사업(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시의 경우 시설관련 사업과 복지관련 사업을 하나의 정책 사업으로 분

류하고 있다. 둘째, 단위사업 단위와 정책사업 단위의 혼재가 나타나고 있다. □□

시의 정책사업 “노인시설복지증진 및 노인복지정책”은 △△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 증진”처럼 단위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셋째, 사업분류 기준이 명

확하지 않다보니 하나의 단위사업이 그대로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면에 노인분야 모든 단위사업이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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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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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노인･청소년 부문의 실제 사업별 예산 편성 

사례 검토 결과와 앞서 살펴보았던 사업별 재분류 기준안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청소년 부문에 대한 사업 분류 안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부문의 경우 예산편성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별 분류 기준인 노인･청

소년 부문 분류 방식을 따르도록 한다. 물론 노인･청소년 부문의 하부 사업단위가 

늘어나면서 향후에는 노인 부문과 청소년 부문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별 

예산 분류방식에 대한 단기적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부문 분류는 기존의 

예산편성 지침 상 분류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

부문 하위의 정책사업 단위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구분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의 경우 부서 단위로 편

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부서 단위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시책단위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책사업 단위에서의 자치단체 간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정책사업 아래 수준인 단위사업 수준에서의 사업명 일치화를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단위사업 수준에서의 일치화된 사업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수요산정항목과 기존 품목별 분류 방식에서의 장-관-항 항목, 사례 자치단체 정책사

업 분류에 있어서 공통되는 항목을 활용하여 단위사업 분류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

렇게 도출된 단위사업 분류 개선안은 다음 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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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분야-노인･청소년 부문에 대한 사업 분류 개선안을 앞서 

살펴보았던 사례 자치단체 노인･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산 분류에 적용하여 보면 다

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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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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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노인･청소년 부문 사

업별 예산을 재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위사업 수준에서의 사업명을 일치화하여 재분류 할 경우 단위사업 

단위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노인･청소년 부문의 사업별 예산액의 추출

이 용이해 질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을 수

행함에 있어 노인기초생활지원에 1,823백만 원, 노인복지서비스지원에 1,274,738백

만 원, 노인복지시설지원에 804,963백만 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에 36,194백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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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노인･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산에 대한 사

업 분류 재구조화 안을 제시하고 사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여 보았다. 

다음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타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대해 사업 분류 재구조화 안을 제시해 보고, 사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아래 표는 OO 지방자치단체와 XX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사회복지 분야 사업별 

세출예산서이다. 앞서 노인･청소년 부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위사업 수준의 사

업 분류 기준이 일치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사

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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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청소년 부문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

육･가족 및 여성 부문 사업별 예산 분류 방식에 대해 재구조화를 시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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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타 부문을 사례로 단위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재분류 기준안을 제

시하면 <그림 5-4>와 같다. 노인･청소년 부문에서 제시하였던 재분류 기준과 마찬

가지로 분류 기준을 사업대상과 사업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단위사업을 재구조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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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위 <그림 5-5>의 재분류 기준안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재

구조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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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각 부문에 대한 사업 분류 재구조화를 위한 단위사

업 개선 안에 대해 기존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과 연결을 하였을 경우 단위사업 조

정의 효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위사업 조정의 효용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사업을 취

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단위사업 분류 개선 안과 연결을 시도하여야 

하지만, 자료 취합 상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사례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단위사업 분

류 개선 안의 효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래 표는 사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위사업 분류 개선 안을 적용하여 새롭게 

사회복지 분야 사업별 예산서를 재구조화 한 것이다. 

사례 자치단체인 XX시의 경우 기존 사회복지 분야 사업별 예산의 경우 노인･청

소년 부문의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에 “노인복지서비스지원” 하나의 단위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노인복지서비스 내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노

인기초생활 지원 사업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XX시 내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사업 중 

어느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별 예산편성에서 사회복지 분야-노인･청소년 부문의 단위사업 분류 방식

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노인일자리 관련 사

업과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등과 같은 노인 기초

생활 지원 사업 등이 하나의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단위사업 분류 

개선 안을 사용하여 사회복지 분야-노인･청소년 부문 사업의 단위사업을 재구조화 할 

경우 노인복지증진 사업 중 일자리관련사업, 기초생활지원사업, 복지서비스사업, 시설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 구분이 용이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을 손쉽게 추출해 낼 수 있고 나아가 연도 간 비교도 수월해지는 효용성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단위사업 명을 사용하여 사업별 예산을 재구조화 할 경우 보

육･가정 및 여성 부문 중 여성 및 보육복지증진 정책사업에서 다문화가정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양성평등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예산 정보 또한 보다 쉽게 추

출해 낼 수 있게 된다.



122
–
 



123



124



125



126



127



128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의 예산서가 중앙정부 예산

서와 일관된 분류체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에 국

한된 지역 자체사업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 국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는 사업을 기

획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은 집행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중앙-지방간 예

산의 분류체계를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시행의 일관성과 시행 후 성과분석 및 이후 사업에의 피드백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4).

중앙정부의 예산분류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범위가 사회복지 분야의 예

산이므로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예산서의 경우 분야, 부문명 하위에 지방의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명이 나오고 다음에 단위사업명과 금년도 정부안과 금년도 국회

확정예산이 기입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위사업명인데, 지방의 단위사업명은 그 

사업명만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사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라도 알 수가 

없는 반면, 복지부 예산서의 단위사업명은 짐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

인･청소년 부문 노인생활안정 프로그램 하위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노인관련기관 지

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지원, 노인일자리지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등 청소년

이 아닌 노인관련 돌봄서비스 예산인지, 일자리 지원 예산인지, 시설운영예산인지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장애인지원사업의 경우도 장애인권

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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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성, 장애인선택적복지,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자립자금융

자, 장애인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서 장애

인의 권익증진인지, 단체지원인지, 일자리 지원인지 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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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방 예산서의 경우 단위사업명 노인복지서비스지원 하위 세부사업에 기초

연금, 장수노인수당 지급,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경

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분류를 이렇게 

하다보니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시설 운영

예산, 수당지급 예산 등에 대한 정보를 예산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고 재정리 및 분

류를 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단위사업명을 중앙의 단위사업명과 일치해서 예산

을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그 방안은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먼

저, 중앙정부의 단위사업명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의 자체사업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단위사업명을 준용하되, 지방의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 분류체계는 가감하는 방안이다. 두 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와 단위사업명을 일치시키는 안을 사례 자치단체 XX 시의 예산서를 바

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XX 시의 사회복지분야 노인･청소년부문의 단

위사업은 노인복지서비스지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반 확충, 건전 장묘문화 조성 등 3

개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것을 중앙정부와 일치하면서 7개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노인관련기관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

복지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구분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반 확충은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포함시키고, 건전장묘문화 조성은 

장사시설로 중앙정부 사업명과 일치시킨다.

따라서 기존에는 모두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으로만 묶여있던 사업들을 관련기관 

지원예산인지, 돌봄예산인지, 일자리 예산인지, 양로시설지원 예산인지 알 수 없었

던 것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예산편성이 해를 

더할수록 정보로 축적되어, 만약 당해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느 규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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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전 

연도부터의 노인일자리 예산을 예산서를 통해서 파악 후, 향후 어느 정도의 예산 증

액을 계획하는 등의 분석부터 계획수립까지 예산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e-호조 상에서 세부사업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도 단위사업명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일자리, 돌봄, 시설 등 흩어져 있었는데, 단위사업 구분을 개

선할 경우 현재 당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시설 등의 사업들을 일목요연하

게 예산규모와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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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단위사업명을 중앙정부 예산서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경우, 지방

의 관심사업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노인･청소년 부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등 노인관련 예산이 보건이나 큰 규모의 복지사업보다 

크게 관심사가 아닐 수 있으므로 노인돌봄서비스 단위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노인지원수당 관련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관

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의 경우도 여성가족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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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문화가족관련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에 따라 단위사업명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차원에서는 다문화가족관련 사업도 관리를 해야 하므로 

단위사업명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단위사업명을 준용하되 지방차원에서 별도관리가 필요한 사

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명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3장에서 전술한 바

와 같이 중앙과 일치시키도록 되어있는 분야, 부문명의 경우도 중앙은 있으나 지방

은 없거나, 지방은 있는데 중앙은 없는 분야와 부문이 있는 것처럼 중앙과 지방의 

재정운용 환경이나 관심부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앙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보다

는 혼용해서 쓰는 방안이 지방재정의 관리차원에서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안에서는 우선, 지방에서는 비중이 있는 사업인 노인기초생활 지원관련 단위

사업명을 별도로 만들고, 중앙 노인돌봄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던 기초연금, 요보호 

노인 구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이동시킨다. 또한 지방에서는 노인관

련기관과 양로시설 운영 지원, 노인 요양시설 확충을 구분할 필요성이 크게 없음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단일화 한다. 따라서 노인 복지시설관련 사업들은 하

나의 단위사업에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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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기능의 분류 및 그 체계는 1970년대 이후 사회, 경제, 행정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는 해당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예

산서가 정책에 관한 재정기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 분류 체계가 중앙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중앙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등의 부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및 e-호조 기록

도 부문까지만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

책의 방향, 비중 있게 추진하는 사업유형,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노인, 보육, 장애인 등 사회복지 세부분야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즉, 위와 같이 편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정책의 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업계획별 분류를 통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

위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각 자치단체

의 예산서 내에서 자치단체별 예산구조화 기법의 차이로 사업명을 통한 통계산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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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한 구조를 갖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관련 사무의 세부적 관리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거 품목별 예산분류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육지원 등과 같은 사회복지관련 사무가 세항 단위로 관리되어 지방자치단체 유형

별로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손쉽게 산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예

측까지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행 예산분류체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문 이하의 단위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관성이 없게 구조화되

면서 각종 자료의 산출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셋째,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재정환경을 예산분류체계가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일례로 2014년 여성발전 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

경되었으나 이러한 정책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분야가 아직도 보육･가족 및 여성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부문에 있어서도 여성 및 보육･복지 증진으로 되어 있는 등 변화한 정책환

경이 예산분류체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3년이 되어감에 따라 중앙의 기능과 지방의 기

능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그 예산규모는 점증하

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서의 경우 중앙과의 

일관성만을 추구하다보니 지방의 사회복지 계획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관리도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앙과 지방의 최대 관심 정책 중의 하나인 일자리사업의 경우도 노인 일자리

와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예산규모나 수준 등에 대해 파악

하기 힘들고 이를 파악하려면 별도의 인력, 시간, 노력을 들여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부문 하위 단계 예산구조의 조정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서비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 교육지원과 같이 기존에는 노인･청소년으로만 관리되어 세부사업 단위에서 

흩어져 있던 예산의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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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명으로 흩어져 있던 세부사업들을 중요 사안별로 묶일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내

부통계나 자료 관리, 이전 년도와의 비교분석 후 향후 관련사업의 정책방향을 설정

하는 등의 기초자료로서 예산서가 쓰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지방교

부세 수요산정시 매년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별도로 산출하는 작업을 최소

화시키고 지자체간에도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예

산서의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을 명기한 재정기록이자 수입과 지

출에 관한 예정적 계획이며, 지자체의 정책이념과 사업계획의 구체화된 내용을 예

산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업별 예산에서 분야와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

을 적용하고 정책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정책의 목적을 달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가미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한

편으로 단위사업 측면에 대한 자율적 편성으로 인해 분야-부문-정책사업과 하부의 

단위사업 간에 인과관계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위사업 단위에

서 일치된 사업 편성 안 또한 제시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의 개선 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현재

의 사회복지 사업 예산의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기존의 분야, 부문은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한다. 정책사업명은 자치단체

별 특수성을 감안 자율성 보장하고 단위사업을 과거 항 및 세항 항목을 참고하여 

재분류한다. 다시 말하면,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는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구분하

되 각 자치단체별로 단위사업명은 상이하지만 정책사업명을 전 자치단체 일치 시 

관련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하게 된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지

방자치단체의 단위사업명을 중앙정부의 단위사업명과 일치하여 분류하는 방안을 고

려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단위사업명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사업명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방안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단위사업명을 준용하되 지방자

치단체의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 분류체계는 가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142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 기능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은 건강보험, 공적연금이 사회

보장예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회복지 기능은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장애인 예산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그 중요도

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서 지방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자치구를 제외

하더라도 전국 평균 25%를 선회하고 있고 그 중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영유아보

육예산의 세 가지 사업만이 사회복지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의 세 가지 사업은 지방예산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산분류체계는 중앙의 것을 준용함에 따라 지방단위

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노인예산과 청소년, 아동예산이 묶여있고 여성과 가족

예산이 묶여 있는 등 이들 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외에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예산이 분리되어 편성되지 못하여 이 사업들을 계획하

고 관리하는 데에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 단위에

서는 물론이고 이들을 연구하고 있는 사회복지 및 예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선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기능 수행을 위해 장･단기적 개선 안

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분야의 각 부문에 대한 사업 분류 재구조화를 

위한 단위사업 개선을 제시한다. 단기적 사업 분류 재구조화는 사례 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단위사업 분류 개선 안을 적용하여 새롭게 사회복지 

분야 사업별 예산서를 재구조화 하였다. 

사례 자치단체의 경우 기존 사회복지 분야 사업별 예산의 경우 노인･청소년 부문

의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에 “노인복지서비스지원” 하나의 단위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노인복지서비스 내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노인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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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지원 사업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XX시 내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사업 중 어느 사

업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 사

업별 예산편성에서 사회복지 분야-노인･청소년 부문의 단위사업 분류 방식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과 노

인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등과 같은 노인 기초생활 지

원 사업 등이 하나의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단위사업 분

류 개선 안을 사용하여 사회복지 분야-노인･청소년 부문 사업의 단위사업을 재구조

화 할 경우 노인복지증진 사업 중 일자리관련사업, 기초생활지원사업, 복지서비스사

업, 시설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 구분이 용이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투

입되는 예산을 손쉽게 추출해 낼 수 있고 나아가 연도 간 비교도 수월해지는 효용

성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단위사업 명을 사용하여 사업별 예산을 재구조화 할 경우 보

육･가정 및 여성 부문 중 여성 및 보육복지증진 정책사업에서 다문화가정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사업, 양성평등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예산 정보 또한 보다 쉽게 추

출해 낼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단위사업명을 중앙정부의 단위사업

명과 일치하여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단위사업

명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단위사업명을 준용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 분류체계는 가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기능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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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o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in local government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to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in local government using review and analysi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udget. 

Since 1970s,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have changed 

accordance with changes in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However, 

current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does not reflect revenue and expenditure plans of 

local government. In hence, local government budget does not play a role of fiscal 

report. It is because that local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dapts directly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targets to socal welfare budget. In special, In the case of social welfare, 

central government budget includes lower incomer, woman, family, juvenile, labor, 

senior citizens, veterans, and housing. Also, local government budget adapts 

classification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In doing so, local residents do not 

understand the specific direction, priority, and current status about social welfare in 

each local government using social welfar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Therefore, current social welfare classific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has 

following shortcomings. 

First,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does not provide with consistent statistical data 

regarding to socal welfare policy area because classification standard differ from each 

local government. 

Second, local governments have difficulty in managing social welfare policies due to 

budget formulation without consistency of each local government unde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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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system. In the past, budget formulation in local governments has consistent 

standard in accordance with line-item budget system. In current, however, each program 

is to be structuralized without consistency under policy area. This causes difficulties in 

producing several statistical data.

Third,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does not respond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in the local level. For instance, nonetheless law regarding female’s right was revised in 

2014 this change have not responded to local government’s budget. Thus, although 

there is functional difference in terms of core polic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dapts directly to  

central government. In hence, local budget does not reflect core policies of each local 

government. 

Currently, in the case of job creation project, the project for senior citizen do not 

distinguish from youth and woman. Therefore, this study is to re-structuralize local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using re-alignment of policy program levels. In doing so, 

local governments could structuralize policy programs which lie around other policy 

areas and utilize local budget as basic data for post direction of local policy. In 

addition, re-alignment of policy programs helps to reduce costs for analysis of demands 

regarding to local sharing tax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make following suggestions to improve local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regarding social welfare policy. First,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of realignment to policy program levels with respect to social welfare 

policy area. Thus, this study suggests realignment of policy program levels under 

retaining policy area or field of social welfare policy. 

Second,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squares policy 

program of local governments with policy programs of central government. For doing 

so, local governments might adapt policy program classification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to their own policy programs with considering each local characteristic. 


